






세액 공제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신성장·원천기술 30~40% 20~40% 

일반 R&D 25% 8% 0~2%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R&D 세액공제는 각종 공제·감면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법인 세액공제의 30% 이상 

     

  

     



R&D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크지만,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이견 발생 

세무조사 등으로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 + 가산세) 추징 ⇒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 

’20년부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도입 배경 

 ‘사전심사제도’ 도입·시행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심사직원들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20년 제도시행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된 사례 없음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법인세 신고에 누락된 경우에도 사전심사를 받아 경정청구에 활용할 수 있음 

신청기한 

신청인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실, 지방청 법인세과)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 원칙으로 진행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가능 

재심사 청구 

서면 심사 



 심사 진행상황 조회서비스 
 

 공제세액 간이계산기 제공 

 연구소 인정서, 지적재산권 등록자료 등 
국세청이 수집 가능한 서류 제외 
 

 내부보고서로 대체 가능한 연구계획서 
제외 

 심사담당자 외 서류 열람 제한 
 

 직원 보안 교육 강화 
 
 





수요가 많은 공제 감면에 집중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를 

도입 

도입 배경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



·



❶  
컨설팅  
대상법인 

❷  
컨설팅 
범위 

❸  
컨설팅 
신청기간 

❹  답변기한 

·






